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

구 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8종)

공구세트,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절삭ㆍ연마기), 전동 드라이

버, 이동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열풍기,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

기), 전동 절단기

기록용 기기

(13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TV, 적외선거리측

정기, 디지털온도ㆍ습도측정시스템,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

저울,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웨어러블캠, 3D스캐너, 3D카메라(AR), 3D캐드시스템, 드론

감식기기

(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

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산업용실

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디

지털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콘크리트 반발 경도 측정기구), 내시

경현미경

감정용

기기(21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試片)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

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주사전자현미

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

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전기단락흔실험장치[1차 용융흔(鎔融痕), 2차 용융흔(鎔融痕), 3차

용융흔(鎔融痕) 측정 가능]
조명기기

(5종)

이동용 발전기, 이동용 조명기, 휴대용 랜턴, 헤드랜턴, 전원공급

장치(500A 이상)

안전장비

(8종)

보호용 작업복, 보호용 장갑, 안전화, 안전모(무전송수신기 내장),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화재조사 조끼

증거 수집 장비

(6종)

증거물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보관세트(상자, 봉투,

밀폐용기, 증거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세트(번호, 스티커, 삼각형

표지 등), 증거물 태그 세트(대, 중, 소), 증거물보관장치, 디지털증

거물저장장치
화재조사 차량

(2종)

화재조사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산업

용 실체현미경 등 탑재)
보조장비

(6종)

노트북컴퓨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 사다리, 화

재조사 전용 의복(활동복, 방한복), 화재조사용 가방

화재조사 분석실
화재조사 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

기 시설 및 수도ㆍ배관시설이 있는 30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 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가공물 고정을 위한

기구),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건조기,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

을 위한 유리 보존기)
비고

1. 위 표에서 화재조사 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

의 적재ㆍ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화재조사 전용 의복은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의복

과 구별이 가능하고, 화재조사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방 내부의 장비

및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화재조사 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최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